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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취재할 때 대화내용을 은밀하게 녹음한다든지 녹화하는 사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취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상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서부터 

추적보도에서 비리를 캐내기 위해 교묘하게 추적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비밀녹화와 

녹음취재가 행해지고 있다.1)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어떤 경우에는 비밀녹음과 그 내용의 공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언론인과 

그들이 소속한 언론사는 손해배상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다든지 또는 비밀녹음한 내용을 공표했을 경우,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방법 혹은 주법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되든간에 법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몇몇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연방도청금지법(Federal Eavesdropping Law)은 

1968 년의「범죄방지 및 도로안전법」(Omnibus Cir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의 

일부분으로 제정되었다.2) 몇개 예외규정을 제외하면 의회에서는 어떠한 대화내용의 도청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금지사항에는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전신 또는 

케이블을 통한 대화내용의 도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신전화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된 대화내용의 도청도 포함되어 있다.3) 이와같이 전신전화에 의한 

대화내용의 도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단지 전신전화에 의한 대화는 아니지만 그것이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가 녹음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녹음해도 좋다고 동의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면책되는 경우는 해당녹음의 목적이「어떠한 형사 또는 불법행위상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4)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정부차원의 목적에서, 한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 또는 국가안보문제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면책된다.5) 특정인이 해당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는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인이 그것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6) 뉴스기관에 대한 별도의 면책규정은 없다. 이러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이익과 수정헌법 제 1 조 사이의 분쟁을 낳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 법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적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농고 있다.7) 여기서는 기존의 판례도 중요하다. 

대체로 구체적인 규정상의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8) 이와 같이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규정은 도청금지법보다 훨씬 제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법행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9) 도청금지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신전화에 의하지 않은 대화의 도청은, 

녹음된 것이거나 녹음과 녹화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어야만 한다. 이 조항을 보면 녹화만 

행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있을 법한 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론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신전화에 의한 대화장면을 녹화할 수도 있다. 위 법의 적용을 

받아서 언론사가 처음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은 Smithv. Cincinnati Post and 

TimesStar 이다.10) 스미스(Rufus LeeSmith)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마음을 

굳히게 된 운클러(Howard Wunkler)와의 대화를 운클러가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제기된 

사건이었다. 운클러는 녹음내용을「포스트 앤드 타임즈-스타」지에 제공하자 동지는 이것을 

공표했던 것이다. 스미스는 운클러와 동신문사 각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위 두 소송 모두 기각했다. 스미스는 운클러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했지만,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는 항소하였다. 스미스는 동 신문사가 위 

대화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운클러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하급심의 

판결내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적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공표한 것이므로 

신문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항소인은 그 

대화에 관여한 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녹음한 자가 그 대화내용을 후에 공개하는 것도 어떻든 논리적으로 위법한 것일 수 없다. 

전화로 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한 대화이든 대화에 관여한 당사자 모두, 어느 

한쪽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11) 그후 다른 사건 12)에서 

법원은 스미스사건의 판결을 해당 녹음이 적법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한시켰다. 이처럼 스미스사건의 판례는 언론사가 녹음의 내용이 위법하게 입수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공표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음을 배제해 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비밀녹음도 공익을 위한 합법적 목적에서만 가능해 

 

 

면책되기 위해서는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다. 그것을 Boddie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13) 사건의 판결에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ABC 방송이, 어떻게 해서 오하이오주의 어느 판사가 여성피고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는 대신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폭로한「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불공평」(Injustice for All)이라는 프로를 방영하면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보디(Sandra Boddie)는 이 프로의 방영계획에 연루되어 있었다. 보디는 자신의 집에서 

ABC 측의 인터뷰에 응하되, 화면에 등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거절했다. ABC 측은 비밀리에 

인터뷰내용을 녹음하고 인터뷰장면도 녹화했다. 보디는 ABC 측이 녹음하고 방영한 행위는 

연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ABC 측에서는 연방법에 의하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비밀리에 

녹음할 경우 그것은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ABC 방송이 면책될 수 있는 경우란 비밀녹음의 목적이 형사상 또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보디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형사상 또는 불법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ABC 측이 자신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디가 소송을 제기할만한 근거는 

있다고 판결했다. 보디는 그러한 모욕적인 행위는 ABC 측이 해칠 목적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보디사건은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이 아니라는 ABC 측의 

주장을 용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보디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법규정의 목적은 충족되는 

것이었다고 판결하였다. 보디사건의 판례는, 합법적인 뉴스수집을 위해 비밀녹음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뉴스수집에 있어서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한계는 없지만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고, 대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녹음은 합법적인 목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l4) 또한 기자가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증거를 보전하는 것도 합법적인 목적에 해당된다.15) 그런데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할 경우 

인터뷰 대상자가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이유에서 비밀녹음을 하는 경우는 그 

목적이 보다 명확치 않은 경우라고 하겠다. 만약에 솔직한 답변으로 인해 녹음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마땅히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다. 보디사건의 판결은, 

녹음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행위가 근거가 있다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합법한 것임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불법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가장 그럴듯한 근거를 

갖는 경우에는, 비밀녹음을 가장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조사보도와 같은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기자들은 때때로 정부의 조사관들과 함께 취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들은 

소식통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과 협조할 때 어떠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용된 방법은, 정당한 

보도의 특권하에 보도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었다.l6) Benford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사건 17)에서 언론인들은 

대화에 참여한 한쪽 당사자가 동의하고 또 그러한 것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비밀녹음도 허용하고 있는 연방법의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었더라면 ABC 방송은 원고를 해칠 목적으로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ABC 방송은 의회조사관들과 암보험 세일즈맨간의 

회의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다. 이 녹음은 의회조사관이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이었다. 

ABC 측은 정부차원의 목적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명확성이 없었다. 법원은「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결탁한 

민간인들에게까지 보호규정을 확대적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의회의 

중요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18) 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원은, ABC 측은 자신들의 

녹음목적이 단지 의회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입증해야만 

한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녹음이 뉴스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언론사측은 녹음의 목적이 정부차원의 목적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리노이주에서 나온 어느 판례를 보면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판단이 옳은 것이라면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판결은 일리노이주법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그러한 판결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리노이주의 판례와 같은 유형의 연방법과 관련된 사건은 

제기되지는 않았다. 일리노이주에서 있었던 사건인 Cassidy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19)는 시카고에 있는 어느 맛사지시술소에서 있었던 여성속옷패션쇼에서 텔레비전 

뉴스기자가 비밀경찰을 비밀리에 촬영함으로써 발단되었다. 맛사지시술소의 주인은 텔레비전 

방송국에 경찰이 괴롭힌다고 항의했던 것이다. 경찰은 자신은 공무수행중이었고, 

맛사지시술소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경찰관은 공무원이라는 바로 그 신분때문에 그의 공무수행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공표해도 좋다는 동의와 상응하는 것이다‥‥」20)라고 판결했다. 

 

 

언론은「공익」을 빙자해선 안돼 

 

 

뉴스취재와 관련해서 연방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판결한 사례는 없다. 수정헌법 제 1 조와 

관련해서 세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비밀녹음을 규제하는 것은 뉴스취재에 대한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법을 위반하면서 비밀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비밀녹음 내용을 공표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셋째,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언론사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부수적인 

판단기준이고 또 민사상 책임보다는 형사상 책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언론인에게 도청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적은 

있다.「뉴스와 기타 다른 것의 취재편의를 위해서 기자 혹은 취재원이 형사상의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경솔한 일일 것이다. 문서를 절취하거나 도청을 함으로써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런지는 몰라도 기자나 취재원 어느 누구도 뉴스의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처벌로부터 면책될 수는 없다」2l) 사실 몇몇 주의 주법과 

비교할 때 연방규제법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법은 대화에 참여한 한쪽 



당사자의 동의가 적어도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해칠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조항은 언론사들이 일상적으로 뉴스취재를 하면서 대처해 가야 

할 많은 다른 제한적 사항 이상의 것은 아니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는, 대화의 녹음이 

불법적인 것임을 언론사가 인정할 경우에 그 내용의 공표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문제이다. 

법규정에는 그 내용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으며 또는 

뉴스공표행위를 불법행위의 한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언론측에서도 시인하고 있듯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많은 기사를 공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표해 왔었다. 예컨대 펜타곤사건(Pentagon Papers case)22)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언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기관에서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타곤사건의 판결에서 어느 판사가 말했듯이, 언론이 규제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언론은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23) 

 

 

화폐복제그림은 지면에 게재될 수 없어 

 

 

언론사의 녹음내용공표에 대한 규제가 합헌적이라는 견해를 연방대법원은 Regon v. Time, 

InC. 사건 24)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 

Illustrated)지가 농구뇌물스캔들을 보도하면서 농구대에 백달러짜리 지폐를 쏟아넣는 컬러 

삽화를 게재하면서 제기되었다. 재무성 비밀검찰부(Secret Service)는, 타임사가 

흑백색으로만 화폐를 만든다든지, 지폐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화폐수집이나 교육목적 또는 뉴스가치가 있는 목적에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폐의 복제를 금하고 있는 위조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타임사는 재무성 

비밀검찰부가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선 법원은 뉴스가치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체적인 목적에서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법규정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한 규정은 표현방식을 위헌되게 차별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법원은 위조금지법의 전규정을 묵살한 것은 

아니며 그외 규정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견해를 보였다. 그 판결은 어떠한 색상으로 복제한 

것이든 또는 실제 화폐의 크기로 제작한 것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공표할 

만한 뉴스가치가 있거나 공적인 중요사안이라 하더라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프라이버시권리 25)와 화폐주조의 권리 26)는 모두 연방헌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화폐주조의 권리가 갖는 헌법상의 중요성 때문에 레이건사건은 도청금지법규중에 나오는 

공표금지에 관한 규정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되고 있다. 도청금지법은 바로 의회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정책결정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27) 법원은 레이건사건의 판결에서 위조금지법을 제정한 의회의 헌법상의 권한을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이다.28) 위 두 연방법은 모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적으로 중요한 뉴스를 공표한다는 목적으로는 이 두 법 중 어느 것이 갖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레이건사건 판결은 도청금지법규중에서도 공표금지규정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유추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공표금지조항은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일 수도 있다. 전혀 별개의 독자적인 취재원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다. 대다수 언론인들은 

원래는 불법적인 녹음으로 입수한 정보를 다른 취채원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하다. 더욱이 Cassidy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사건에 대한 판결, 즉 

공무원은 자신의 활동을 녹음해도 된다는 동의를 암시한 것이라는 판결은 다른 사건의 

판결에 파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때는 뉴스취재활동의 가장 커다란 

영역이 아마도 공표금지조항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녹음물의 내용을 언론사가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본 유일한판례는 

Commonwealth v. Wiseman 사건이다.29) 이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Titicut Follies」라는 

영화를 공중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이 영화는 매사츄세츠에 소재한 어느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관의 수감자들을 찍은 영화였다. 영화촬영허가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제작자는 주의 담당공무원이 승인할 경우에만 상영하도록 하겠으며, 촬영되기를 원치 않는 

수감자에 대해서는 찍지 않겠다는데 합의하였다. 제작자는 원래의 합의사항을 어겼다. 

법원은 엄청난 프라이버시침해로 판단했다. 법원은 수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주당국의 

입장을 근거로 해서 상영금지조치를 명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근거한 

항변을 참작하지 않았다. 

 

 

수정헌 법 제 4 조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돼 

 

 

주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Quinn v. Johnson 사건 30) 에서는 수정헌법 제 1 조가 논의되었다. 

뉴욕시에 소재한 WABC-TV 의 조사보도팀은 불우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교회재단계통의 

보호소인, 성 마이클즈 홈(St. Michael's Home)에 소재한 소녀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들은 

허가받지 않고 들어갔던 것이다. 조사보도팀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마약 및 음주, 강간 및 

기타 폭행 그리고 임신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미성년자들의 답변은 녹음 및 녹화되었다. 

미성년자들은 녹음 및 녹화에 대해 승락할 만한 법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법원은 

사전규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1 조가 소녀 및 소녀보호소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Quinn 사건의 판례는 Commonwealth v. Wiseman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는 나은 판결로서 펜타곤사건이나 Near v. Minnesota31)사건의 경우와 같은 

사전규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법적으로 비밀녹음한 대화내용을 언론사가 공표했다는 

이유로 연방차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을 주장한 원고도 몇명 있었다. 그들은 

Bivens v. Six Unknown Fed. Narcotics Agents32)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요지는, 연방공무원들이 강제연행 및 감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 4 조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피해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Bivens 사건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 4 조는 단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인들이 공무원과 결탁했거나 또는 

협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Zerilli v. 

Evening News Ass'n 사건 33)의 경우,「디트로이트 뉴스」(Detroit News)지는 사법부의 

기록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디트로이트의 조직적인 범죄」(Organized Crime in 

Detroit)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게재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소상에서는 신문사와 사법부가 

공모해서 수정헌법 제 4 조에 위배되는 기록물의 내용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Bivens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Bivens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뉴스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 법원은, 만약 그와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은 패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결국 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자유롭고 신중한 언론이 기여할 수 있는 가치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34) 라는 견해를 

법원은 표명했다. 

 

 

불법침입하여 비밀녹음하는 것은 위법 

 

 

대다수의 주에서 도청금지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과거 십여년간에 몇몇 주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은밀하게 녹음하는 행위를 금하는 형사상의 규정을 제정해 왔었다. 이들 형사법은 

대화에 관여한 당사자 모두가 녹음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에 이르렀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신전화에 의한 대화와 전신전화에 의하지 

않은 대화까지도 통상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법의 위반이 있을 시에는 

사인의 자격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35)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주도 있다. 프라이버시침해를 위법한 침입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인정하고 있는 주에서는 비밀녹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Shevin v. Sunbeam Television CorP.사건 36)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라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측은 플로리다주법은 뉴스취재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정헌법 

제 1 조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밀녹음은, 조사보도를 위한 

취재시에 정확한 보도를 위하고 확증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녹음한다는 사실을 

취재원이 알 경우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였다.「플로리다주법은 

대화의 각 당사자들이 다른측 당사자가 도청할 경우 그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플로리다주 의회가 정책적으로 제정한 규정이다. 이 법은 모든 취재원들이 언론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사와 취재원과의 접촉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대화의 당사자들이 녹음에 대해 승낙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는 무엇이든지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법적인 차원에서 인정해 왔다고는 하지만 수정헌법 제 1 조에는 

뉴스취재활동을 확증할 헌법상의 권리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37) Dietemann v. 

Time, Inc.사건은 38) 프라이버시침해와 관련된 비밀녹음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돌팔이의사인 디트만은 자기가 사는 집에다 진찰실을 차려두고 

있었다.「라이프」(Life)지의 두 기자는 환자로 가장하여 디트만의 진찰실로 들어갔다. 

두기자 중 한 기자는 다른 한명의 동료를 디트만이 진찰하는 동안에 비밀리에 사진찰영을 

하였다. 디트만은 기자에게 11 년 이상이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버터를 먹은 결과로 생긴 

질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중의 한 기자는 지갑속에 숨겨둔 마이크로폰을 통해 대화내용을 

근처에 세워 둔 자동차에 장치된 녹음기에 전달하였다. 그후 디트만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자들이 위법하게 디트만의 개인집에 침입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럼으로써 디트만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근거해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라이프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수정헌법 제 1 조는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범한 불법행위나 혹은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 적은 없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침해하거나, 절취하거나 혹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가정이나 사무실내에 침입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침입을 당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침입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39) 불법침입은 하였으되 그 후 

공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성립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Pearson v. 

Dodd40)사건은 디트만사건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 사건은 언론인인 드류 피어슨(Drew 

Pearson)과 잭 앤더슨(Jack Anderson)이 상원의원인 토머스 도드(Thomas Dodd)에 관한 

추문을 들춰내는 일련의 칼럼기사를 게재하면서 제기되었다. 이 칼럼은 도드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 중 네 사람이 훔쳐 온 도드의 서류를 근거로 해서 기고한 것이었다. 이들 

칼럼니스트들은 그러한 서류가 위법적으로 입수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언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적 침입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법원은「프라이버시침해라고 한 주장을 분석해 보건대 불법침입으로 인한 피해와 공표에 

의한 피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할 것이다.」41)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판례는 

디트만사건의 판례에 제한을 가한 판례였다. McCall v. Courier-Journal and Louisville 

Times 사건 42)은 타임사가 맥콜(John Tim McCall)이라는 번호사가 일만달러면 마약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어느 여인의 주장을 조사함으로써 발단된 것이었다. 

마약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던 그 여인에게 신문사는 녹음기를 제공하였다. 그 여인은 

자신의 지갑속에다 녹음기를 숨긴 채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맥콜이 녹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여인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틀간의 대화에서는 해결에 관한 

증거를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법윤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오갔다. 

신문사는 여인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녹음된 대화내용 중 일부도 

게재하였다. 맥콜은 불법침입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여인이 변호사의 사택을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침입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화는 

맥콜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것이고 그 여인은 또한 상담을 위한 손님의 자격으로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이다. 그 변호사가「그녀에게 녹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했었어야 했다. 대화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맥콜은 그녀가 그대로 있어도 좋다는 것을 승낙한 셈이고 또 비용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이다.」43) 비밀녹음때문에 불법침입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문제는 대부분 경우에 따라 다르다. 디트만사건의 경우, 가장해서 침입하고 또 

사택을 침입한 경우였다. 그리고 기자들은 녹음도 했다. 피어슨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인들이 

녹음하는 것과 연관성을 갖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보도한 경우에는 침입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맥콜사건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녹음한 

반면에 신문사는 녹음기를 제공하여 녹음할 것을 지시한 사실 때문에 연루된 사건이었다. 

맥콜사건이 켄터키 이외의 주에까지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법원은, 맥콜자신이 녹음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켄터키주에는 

사적인 대화를 녹음할 경우 모든 참석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다는 사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으로서 이미 묵시적으로 공무활동을 녹음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44) 이러한 견해가 받아들여질 때, 그 녹음이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불법침입을 이유로 제기하는 어떤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인들이 비밀녹음을 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질 위험을 

짊어지게 되는 일이다.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원은 연방법하에서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해 온 바 없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해서도 주법이나 

보통법하에서 어느 정도의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점차 언론의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해 현 사회가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도는 비밀녹음의 정당한 방법을 중심으로 언론인들간에 논쟁 45)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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